
<2026년 하반기 시행예정 남녀고용평등법 내용>

1. 단기육아휴직제도 신설 (2026.08.20. 시행)

  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, 휴교, 방학 
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
신청한 경우 사용 가능

  - 연 1회,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(3일, 9일 등 일 단위 사용 불가)
  -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횟수 총 3회에서 횟수 차감 제외
  - 단, 사용한 기간 1주 또는 2주는 전체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일수 차감

2. 남성 산전 육아휴직 허용 (2026.09.18. 시행)

  -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전에 유산,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
  -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 제외

3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명칭 변경 (2026.09.18. 시행)

  - (현재) 배우자 출산휴가 → (개정) 배우자 출산전후휴가
  - 출산 예정일 50일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
  - 분할 사용 3회,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

4.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신설 (2026.09.18. 시행)

  -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, 총 5일 휴가를 법적 보장(최초 3일 유급)
  -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요

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 축소 (2026.09.18. 시행)

  - (현재)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,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거부가 가능했음
  - (개정) 대체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한 해당 내용 삭제

6.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(2026.11.27. 시행)

  - (현재) 연간 총 6일 중, 최초 2일만 유급휴가 / 4일은 무급휴가
  - (개정) 연간 총 6일 중, 최초 4일까지 유급휴가 확대 / 2일은 무급휴가


